
[5분특강 시즌2]스포츠시설 세무⑤사업자 등록 전 운동 기구를 매입한 경우

헬스, pt샵, 요가, 필라테스,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을 창업하면서 사업자 등록 전에 운동
기구, 인테리어 등 소모품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. 이럴 경우에는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
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.

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. 헬스, pt샵, 요가, 필라테스,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 사업자 등
록 전에 운동기구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
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여야 한다. 그렇지 않을 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
다.

헬스, pt샵, 스크린골프등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설
치・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 전에 우선 해당 지자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
야 한다. 어쩔 수 없이 사업자 등록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. 따라서 사업자 등록 전 매
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.

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.

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8호에는 “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세
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다. 다만, 단서 부분에서 “공급시기가 속하는 과
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
기간 기산일(1월1일 또는 7월1일)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.”라고 규정하여 사업
자 등록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하기만 하면 그 과세기간의 등록 전 매입세
액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.

4월 25일에 운동 기구를 매입하고 대표자의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5월 25
일에 사업을 개시하였다.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잊고 있다가 사업자 등록을 7월20일에 마
친 사업자의 세무문제에 대해 알아보겠다.

과세시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
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
에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
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게 됩니다. 공급가액의 1퍼세트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

사업자 등록 전이라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
수 있습니다. 사업자 등록 전 매입관리를 철저하게 하자.


